
■ 공무원 여비 규정 [별표 1] <개정 2026. 1. 2.>

여비 지급 구분표(제3조 관련)

구분 해당 공무원

제1호

가. 대통령, 국무총리, 부총리, 감사원장, 국무위원, 검찰총장, 통상교섭본

부장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, 대장,

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

나. 인사혁신처장, 법제처장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과학기술혁신본부장,

차관,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, 치안총감, 소방총감, 중장,

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

다.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, 대검찰청 검사

급 이상의 검사(검찰총장은 제외한다)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, 10호봉

이상의 헌법연구관, 치안정감, 소방정감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2 비

고 제1호가목을 적용받는 총장, 대학교의 부총장, 대학원장, 대학교의 학

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，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,

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, 소장ㆍ준장, 고위(감사)공무원단 가등

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, 1급 공무원,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,

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

반임기제공무원, 「공무원임용령」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
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(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

람만 해당한다)

라. 11등급부터 9등급까지(국장급만 해당한다)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

원, 9호봉 이하의 검사,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, 헌법연구관보, 치안

감ㆍ경무관, 소방감ㆍ소방준감,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, 교

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, 「지방교육행정기

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

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,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

장,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, 대령ㆍ중령, 고위(감사)공무원단 나등급

직위에 임용된 공무원, 2급 및 3급(국장급만 해당한다) 공무원, 2급 및

3급(국장급만 해당한다)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, 「공

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

는 일반임기제공무원, 「공무원임용령」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

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(국장급 직위에 임용

된 사람만 해당한다)

제2호
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(「공무원보수규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을

포함한다)


